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342,560 33,510 0 0

02월 287,300 29,440 0 0

03월 287,300 29,440 0 0

04월 151,030 15,480 0 0

05월 294,680 30,200 0 0

06월 294,680 30,200 0 0

07월 294,680 30,200 0 0

08월 294,680 30,200 0 0

09월 294,680 30,200 0 0

10월 294,680 30,200 0 0

11월 294,680 30,200 0 0

12월 -362,760 -37,200 0 0

연말정산 230,580 19,620

합계 2,998,770 301,690 0 0

총합계 3,300,460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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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18,700 0

02월 218,700 0

03월 218,700 0

04월 218,700 0

05월 218,700 0

06월 218,700 0

07월 226,350 0

08월 226,350 0

09월 226,350 0

10월 226,350 0

11월 226,350 0

12월 226,35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2,670,300 0

총합계 2,670,300

     
2. 지역가입자ㆍ추납보험료ㆍ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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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장애인보장
성

테스트보험（주） 무배당실버암플러스보험(갱신형)

306,720104-81-85673 822976***** 460228-******* 김어른

인별합계금액 306,720

2. 공제 한도 : 100만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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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민성 571113-*******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테스트해상보험（주）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
험

1,143,000202-81-45617 608015***** 571113-******* 박민성

인별합계금액 1,143,000

2. 공제 한도 : 100만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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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 의료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둘 030315-*******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01-47*** 1*****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100,000

**1-96-06*** B***** 일반 61,000

**2-13-00*** A***** 일반 40,5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01,5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10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01,500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 공제 한도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 자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ㆍ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초과한 금액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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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 의료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민성 571113-*******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01-47*** 1*****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50,000

**0-90-55*** C***** 일반 8,045,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045,0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5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8,095,000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 공제 한도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 자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ㆍ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초과한 금액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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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 JJ주식회사 109-81-15809 UU건설주）

120,000

102-82-04254 282576***** 740408-******* 김국세

인별합계금액 120,0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둘 030315-*******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YY손해보험(주) io상해보험 109-81-15809 UU건설주）

110,000

201-81-45593 282576***** 740408-******* 김국세

인별합계금액 110,0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어른 460228-*******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YY손해보험(주) SS화재 109-81-15809 UU건설주）

200,000

201-81-45593 320171***** 740408-******* 김국세

인별합계금액 200,0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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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 교육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둘 030315-*******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고등학교 ***고등학교 **1-83-04*** 일반교육비 379,460

고등학교 ***고등학교 **1-83-04*** 현장체험학습비 195,46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379,46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195,460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3.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1. 아이행복(사랑)카드 :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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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 교육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하나 981101-*******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대학교 ***대학교 **6-82-00*** 일반교육비 1,540,6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1,540,60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3.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1. 아이행복(사랑)카드 :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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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 교육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셋 190102-*******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
관 **8-82-00*** 일반교육비 600,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600,00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3.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1. 아이행복(사랑)카드 :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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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직업훈련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수강생 인적사항

 

 

■ 직업훈련비 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과정명 과정코드 지출금액 계

QQ호텔조리직업전문학교 **2-86-33***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이론
+실기) 취득과정 AIG201900002389951 169,360

합계금액 169,360

2. 공제대상금액한도 : 한도 없음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3-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복구입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 교복구입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둘 030315-*******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학교 **1-83-04*** 70,000

인별합계금액 70,000

   (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
2. 공제 한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1. 공제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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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자료제출기관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금액)상호 사업자번호

（주)FF행복기금 **0-87-71*** 866,373

인별합계금액 866,373

2.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
         학자금 대출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1. 공제 대상 :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에 한정)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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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2020 년 사용금액 합계 2021 년 사용금액 합계

100,000 7,979,563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7,168,675 87,950 135,150 587,788 7,979,563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일반 -153,606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도서공연등 13,152

신용카드 101-86-61717 KK카드 일반 2,119,652

신용카드 101-86-61717 KK카드 대중교통 104,000

신용카드 104-86-39742 NN주식회사 일반 5,202,629

신용카드 104-86-39742 NN주식회사 전통시장 87,950

신용카드 104-86-39742 NN주식회사 대중교통 31,150

신용카드 104-86-39742 NN주식회사 도서공연등 574,636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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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인별합계금액 7,979,563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7-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민성 571113-*******

(단위:원)

2020 년 사용금액 합계 2021 년 사용금액 합계

0 14,540,401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13,722,861 480,000 83,540 254,000 14,540,401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일반 8,067,017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전통시장 78,000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대중교통 83,540

신용카드 202-81-48079 HH카드 도서공연등 74,000

신용카드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일반 5,655,844

신용카드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402,000

신용카드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180,000

인별합계금액 14,540,401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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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2020 년 사용금액 합계 2021 년 사용금액 합계

100,000 572,250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22,500 0 449,750 0 572,250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2-81-48079 HH카드 일반 122,500

직불카드 등 104-86-39742 NN주식회사 일반 0

직불카드 등 129-86-38970 RR모빌리티 대중교통 9,320

직불카드 등 104-81-83559 X머니(주) 대중교통 5,250

직불카드 등 213-86-15419 YY카드주식회사 일반 0

직불카드 등 102-81-21843 （주）SS은행 대중교통 435,180

인별합계금액 572,250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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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2020년 사용금액 합계 2021년 사용금액 합계

30,000 1,861,640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856,310 205,330 800,000 0 1,861,640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주)VV페이 전통시장 205,330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주)VV페이 대중교통 800,000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107-88-36127 XX플레이(주) 일반 856,310

인별합계금액 1,861,640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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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전년도, 해당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2020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1년 사용금액 합계

343,040 315,000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25,500 56,100 15,400 18,000 315,000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225,500225,500 0 0 0

0 0 0 0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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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56,100 0 0 0

56,1000 0 0 0

0 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0 0 0

15,4000 15,400 0 0

0 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9,000 0 0

18,0000 0 0 0

0 0 9,000 0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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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전년도, 해당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민성 571113-*******

(단위:원)

2020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1년 사용금액 합계

0 7,700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7,700 0 0 0 7,700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7,7000 0 7,700 0

0 0 0 0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3-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개인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1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증권번호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납입금액 계

C금융투자 116-81-36684 8AF3AE***** 2000-12-28 2021-12-28 180,000

합 계 180,000

2.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연 72만원 한도)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공제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개인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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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1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연금저축 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번호 ISA계좌만기
전환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W중앙회 219-82-01220 1,000,000 0 1,000,000

AA92A6***** 0 0 0

W중앙회 219-82-01220 4,000,000 0 4,000,000

AA92A6***** 0 0 0

Y자산운용(주) 107-87-08658 4,000,000 0 4,000,000

BCF3FD***** 1,000,000 0 1,000,000

한국투자증권（주） 116-81-04504 18,000 2,000 16,000

5EF1E8***** 8,000 1,000 7,000

순납입금액 합계 9,016,000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5-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21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퇴직연금 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번호 연금구분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
사 108-81-60086 3,000,000 0 3,000,000

11AD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00,000 0 1,000,000

C금융투자 116-81-36684 1,000,000 100,000 900,000

53AD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0 0

순납입금액 합계 3,900,000

4.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300만원을 한도로 함)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2. 공제 대상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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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초상환
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UU공사
(209-06-29912)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주
택구입자금대출))

2019-08-31
2039-08-31 20년 2019-08-30 2019-08-31

1,170,512 1,170,512

5,000,000 0 5,000,000 0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1.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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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WW은행 201-81-02819 120350***** 2021-01-18 4,534,772

장애인연대 106-82-60938 132050***** 2021-10-29 1,520,280

합 계 6,055,052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2.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1.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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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월세액]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임차인 인적사항

 

 

■ 월세액 지급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임대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서상 주소지 계약면적

(m²) 지급액 계

PP공사LL관리소
128-82-11719

2021-09-01~
2022-03-07

세종시 어진동 XX오피스텔 001동
001호 105 2,000,000

합 계 2,000,000

  이를 차감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4.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3. 공제율 : 10%.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는 12%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금액
2.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1.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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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C은행
(620-83-00961) 470307***** 청약저축 청약저축 1983-04-09 1,200,000

NN주식회사
(104-86-39742) 349150*****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7-03-02 600,000

합 계 1,800,000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 가능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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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펀드명 가입일자 연납입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NN주식회사
(104-86-39742) 028017***** AA투자신탁ClassC 2021-01-25 600,000 240,000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공제하지 아니함
   ②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 소득공제 배제 : ①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가입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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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투자자 인적사항

 

 

■ 투자금액 명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21 KK농협
(226-11-83176) 130900***** A투자증권 10,000,000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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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투자자 인적사항

 

 

■ 투자금액 명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20 KK농협
(226-11-83176) 130900***** A투자증권 5,000,000

2020 KK농협
(226-11-83176) C2FD8C***** B투자증권 1,000,000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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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투자자 인적사항

 

 

■ 투자금액 명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19 KK농협
(226-11-83176) 130900***** A투자증권 2,000,000

2019 KK농협
(226-11-83176) C2FD8C***** B투자증권 6,000,000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
액의 50%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합소득 금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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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기간 : 2021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공제부금 납입현황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입일자 / 개정규칙 적용 여부 납입방법

202009*****
2021-09-16

월납(Month)
N

(단위:원)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01 월 0 07 월 0

02 월 0 08 월 0

03 월 0 09 월 2021-09-16 300,000

04 월 0 10 월 2021-10-20 300,000

05 월 0 11 월 2021-11-20 300,000

06 월 0 12 월 2021-12-21 300,000

납입금액 계 1,200,000

1.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ㅤ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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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1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 기부금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국세 740408-*******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02-82-08342 (재）CC선교 종교단체지정기부금 30,000 30,000 0

214-82-08005 AD재단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30,000 30,000 0

203-82-00639 BL자사 법정기부금 50,000 50,000 0

***-**-***** *****1 정치자금기부금 20,000 20,000 0

인별합계금액 130,0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6-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1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 기부금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민성 571113-*******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03-82-00639 BL자사 법정기부금 100,000 10,000 90,000

인별합계금액 10,0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일련번호 : 20220113-014401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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